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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타경
  호 부동산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년 
월    일
 에 한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이도명령정본에 기한 인도집행은 지방법원(항고부)라 

 호 항고심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지방법원에 타경 호 부동산 강제(임의) 경매사건의 내용과 낙찰인에 대하여  .  .  .에 부
 동산인도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기재.

 2. 신청인이 위 부동산인도명령 타경 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기재.

 3.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항고사유가 존재함을 기재
 4. 무공탁 또는 적은 금액의 공탁 주장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무공탁 또
 는 소액공탁을 주장한다.

 5.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따라서 이 신청을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 상, 496면 참조).

첨 부 서 류
 1. 즉시항고제기증명 







     1통
 1. 부동산인도명령 사본 







     1통
 1. 임대차계약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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